
과           목
전  년  도
예  산  액

예  산  액 증  △  감 산         출         기         초

341,559 343,826 △2,267농공지구조성사업

341,559
3000

343,826 △2,267경제개발비

341,559
3100

343,826 △2,267농수산개발비

341,559
3110

343,826 △2,267농정관리

341,559
3117

343,826 △2,267농공단지관리

29,901
100

29,657 244경상예산

13,851
110

13,607 244인건비

13,851
101

13,607 244인건비

7,560 7,316 244 02 수당

                 = 3,640 ○ 휴일근무수당

54,313 X 1인 X 24일                 = 1,304   ㅇ 7급

48,666 X 2인 X 24일                 = 2,336   ㅇ 기능8급

                 = 3,920 ○ 야간근무수당

18,720 X 1인 X 75일                 = 1,404   ㅇ 7급

16,773 X 2인 X 75일                 = 2,516   ㅇ 기능8급

6,291 6,291 0 10 일시사역인부임

30,000 X 10인 X 5일 X 2회 X 2개소                 = 6,000

 ○ 농공단지 공공시설정비 인부임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7)농공단지관리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및사업소] (단위: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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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 목
전  년  도
예  산  액

예  산  액 증  △  감 산         출         기         초

6,000,000 X 17.5/1,000                 = 105

 ○ 농공단지 공공시설정비 인부임 고용보험료 부담금

6,000,000 X 31/1,000                 = 186

 ○ 농공단지 공공시설정비 인부임 산재보험료

16,050
120

16,050 0경상적경비

11,130
201

11,130 0일반운영비

11,130 11,130 0 01 일반운영비

                 = 4,250 ○ [ 일반수용비 ]

                 = 2,250   ㅇ 사무용품 구입비

20,000 X 5박스 X 12월                 = 1,200     － 복사용지

350,000 X 3개                 = 1,050     － 토너

500,000,000 X 1/1,000 X 2개사 X 2회                 = 2,000

   ㅇ 농공단지 공장용지 재분양 감정평가 수수료

                 = 1,080 ○ [ 공공요금 및 제세 ]

                 = 1,080   ㅇ 신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공공요금

70,000 X 12월                 = 840     － 전화요금

20,000 X 12월                 = 240     － 우편료

                 = 4,800 ○ [ 급 량 비 ]

5,000 X 7인 X 60일                 = 2,100

   ㅇ 신북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시설관리 특근·기업지
      원 급식비

5,000 X 3인 X 180일                 = 2,700

   ㅇ 신북농공단지 휴일·야간근무자 급량비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7)농공단지관리 세세항:(110)인건비 [본청및사업소] (단위: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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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 목
전  년  도
예  산  액

예  산  액 증  △  감 산         출         기         초

                 = 1,000 ○ [ 피 복 비 ]

200,000 X 5인                 = 1,000   ㅇ 근무자 작업복(추·동복)

4,920
202

4,920 0여비

4,920 4,920 0 01 국내여비

20,000 X 3인 X 70일                 = 4,200

 ○ 농공단지 휴폐업업체 대체입주 추진여비

20,000 X 3인 X 12일                 = 720

 ○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관리 여비

184,000
200

194,000 △10,000사업예산

184,000
220

194,000 △10,000자체사업

40,000
401

50,000 △10,000시설비및부대비

40,000 50,000 △10,000 01 시설비

20,000,000 X 2개소                 = 40,000

 ○ 신북·군서농공단지 시설물보수 유지관리비

144,000
402

144,000 0민간자본이전

144,000 144,000 0 02 민간대행사업비

12,000,000 X 12월                 = 144,000

 ○ 신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

28,640
300

30,907 △2,267채무상환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7)농공단지관리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및사업소] (단위: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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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 목
전  년  도
예  산  액

예  산  액 증  △  감 산         출         기         초

28,640
310

30,907 △2,267지방채 상환

3,040
311

5,307 △2,267차입금이자

3,040 5,307 △2,267 06 기타차입금 상환이자

3,040,000 X 1회                 = 3,040

 ○ 신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
    이자상환

25,600
601

25,600 0차입금원금

25,600 25,600 0 06 기타국내차입금상환

25,600,000 X 1회                 = 25,600

 ○ 신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
    상환

99,018
400

89,262 9,756예비비 등

99,018
410

89,262 9,756예비비

99,018
801

89,262 9,756예비비

99,018 89,262 9,756 00 예비비

                 = 99,018 ○ 예비비

세    출    합    계 3,368,806 2,071,011 1,297,795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10)농정관리 세항:(3117)농공단지관리 세세항:(310)지방채 상환 [본청및사업소] (단위: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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